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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보고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한 법률제25조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동법 제1조에 의하면 철도사고에 한 조사의 궁극 인 목 은 

독립 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

으로써 철도사고의 방과 안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한 제30조에는 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련된 사법

차, 행정 차 는 행정쟁송 차와 분리․수행되어야 하고,

제32조에는 원회에 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는 답변을 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해고․ 보․징계․부당한 우 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사보고서는 철도분야의 안 을 증진시킬 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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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동～서창역간 한국철도공사 화물열차 탈선

  ○ 운 기  : 한국철도공사

  ○ 운행노선 : 경부선

  ○ 발생장소 : 동～서창역 사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

  ○ 사고열차 : 제3111호 단행열차(DL7349호)

  ○ 사고유형 : 열차탈선

  ○ 사고일시 : 2011. 1. 26(수) 22:38경

개  요

  2011년 1월 26일(수) 오후 10시 38분경, 한국철도공사 제3111호 단행열차가 

경부선 하행 동～서창역 사이를 운행하던  제3053호 화물열차 최후부에 

연결된 제763135호 화차에서 탈락한 연결기와 하면서 탈선되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차량  선로시설 일부가 손상되었다. 

  항공․철도사고조사 원회는 제763135호 화차를 업에 투입하기 에 기본검수 

락 등 차량 안 검을 소홀히 하여 열차운행  연결기의 탈락을 래한 것이 

이 사고의 직 인 원인이며, 

  ①제3053호 화물열차 승무원이 화차의 구름방지(1)  탈락 연결기의 선로지장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것과, ② 제사, 의역 운 취 자, 제3111호 단행열차 

기 사 등이 령법 시행에 한 이해부족과 상호간 의사 달에 혼란이 있는 

상태에서 제3111호 단행열차를 구원열차로 지정하여 운행한 것이 이 사고의 부수 인 

요인이라고 결정한다. 

  원회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3건의 안 권고를 발행한다.  

(1) 구름방지 : 전동(轉動)방지라고도 하며, 동력차 또는 객화차가 선로위에서 구르지 않도록 

수용제동기를 체결하거나 수용바퀴구름막이로 차륜을 받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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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정보

1.1 사고경

  2011.1.26(수) 22:22경, 17량으로 조성된 제3053호 화물열차(천안21:20→부산진

03:32, 이하 “화물열차”라 한다)가 경부선 하행 동～서창역 사이를 운행하던  

최후부에 연결된 제763135호 화차가 앞쪽의 연결기가 탈락되고 제동공기호스가 

분리․탈락되면서 화물열차는 자동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정차되었다. 

  22:33경, 화물열차 기 사가 부기 사로 하여  장에 남아 분리된 화차를 

구름방지토록 하고 화물열차를 계속 운행하여 서창역 제5번선에 도착시켰으나, 

사고 장에 분리되어 있던 화차가 약 350m를 굴러가서 화물열차의 후부를 추돌하고 

정차되었다.

  22:38경, 제3111호 단행열차(이하 “사고열차”라 한다)가 사고 장에 분리된 

화차를 회수하기 해 근하던  선로 에 탈락되어 있던 연결기와 하여 

서기125.150km 지 에서 후부 차의 앞쪽 차륜 2개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탈선하 다.

  사고발생지  개략도는 [그림 1]과 같다. 

서창역전동역

연결기와 접촉지점(서기125.120km)

탈선지점(서기125.150km) 화물열차

화차사고열차

 화물열차

 분리 화물열차 후부추돌
탈선사고

[그림 1] 사고발생지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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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고 장

1.2.1 선로상태

  [그림 2]와 같이 사고열차가 서기125.120km 지 에서 탈락된 연결기와 최  

하 고, 연결기와 같이 약 30m 굴러가면서 PC침목을 손상시킨 다음 서기

125.150km 지 에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탈선하 다. 

  

사고열차 탈선지점

(서기125.150km)

사고열차와 연결기 최초 

접촉지점(서기125.120km)

연결기에 의한 침목 

손상흔적

열차진행방향

좌측차륜에 의한 레일

체결구 손상

우측차륜이 레일을 올라탄 흔적

우측차륜에 의한 레일

체결구 손상

[그림 2] 최  탈선지 과 PC침목 손상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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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차량 손상상태

1.2.2.1 화차

  화물열차에서 분리된 화차의 상태는 [그림 3]과 같이 앞쪽의 연결기, 테일핀, 제동

공기호스 등이 탈락되었고, 샹크가이드부는 화물열차의 후부를 추돌하면서 손상되었다. 

그 외 차량하부의 P4a분배밸  완해 버가 탈락된 연결기에 의해 손되었다. 

P4a분배밸브 완해레버 파손

연결기 및 테일핀 탈락, 

샹크가이드부 손상

제동공기호스 탈락

[그림 3] 화차 손상상태

  화차에서 탈락된 연결기  테일핀은 각각 서기125.120km  서기125.115km 

지 에서 발견되었으나, 테일핀의 탈락을 방지하는 리테이 조립체는 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장에서 발견된 연결기  테일핀은 [그림 4]와 같다. 연결기는 사고열차, 일, 

침목 등과 으로 심하게 손상되었고, 테일핀은 표면에 녹발생과 리테이  

체결부의 흔  외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테일핀 연결구

리테이너 체결부 접촉흔적

연결기 테일핀

[그림 4] 탈락된 연결기  테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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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사고열차

  사고열차 하부의 손상상태는 [그림 5]와 같다. 

ATS차상자 손  취부  굴곡 #3 TM 노스서스펜션 핀 키퍼 굴곡

#2 TM 치차함 하부 굴곡 #4 TM 하부 검사커버 볼트 손

연료탱크 하부 굴곡  유 방 우측하부 충격량 굴곡

[그림 5] 사고열차 하부 손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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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피해사항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  선로시설이 손상되어 약 240

만원의 물 피해가 발생되었다. 

1.4 인 사항

1.4.1 화물열차 기 사

  기 사(박○○, 41세)는 1995년 3월 6일 임용되어 2006년 2월 1일 기 사 발령을 

받았으며, 2001년 4월 11일 철도청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성검사에 합격하 고, 

성검사 사후 리에서 문제 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 사의 출근  행 을 확인한 결과 휴식기간  승무에 향을  만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한 2011년 1월 26일 14:20에 출무하여 실시한 출무 호

에서 승무 합 정을 받았다.   

1.4.2 화물열차 부기 사

  부기 사(장○○, 45세)는 1990년 12월 11일 임용되어 1997년 5월 30일 기 사 

발령을 받았으며, 1995년 8월 2일 철도청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성검사에 

합격하 고, 성검사 사후 리에서 문제 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기 사의 출근  행 을 확인한 결과 휴식기간  승무에 향을  만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한 2011년 1월 26일 14:20에 출무하여 실시한 출무 호

에서 승무 합 정을 받았다.   

1.4.3 사고열차 기 사 

  기 사(이○○, 50세)는 1981년 6월 23일 임용되어 2006년 2월 1일 기 사 발령을 

받았으며, 2010년 6월 28일 철도청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성검사에 합격하 고 

성검사 사후 리에서 문제 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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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의 출근  행 을 확인한 결과 휴식기간  승무에 향을  만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한 2011년 1월 26일 14:00에 출무하여 실시한 출무 호

에서 승무 합 정을 받았다.   

1.4.4 기타 계인

  사고열차 부기 사를 포함하여 제사, 의역 부역장과 역무원 등의 직원에 

해서는 탈선사고와 연 성이 어 조사하지 않았다.

1.5 운 ․ 제취

  화물열차의 비상제동 정차부터 사고열차의 탈선 정차까지의 운 ․ 제취  

흐름도는 [그림 6]과 같다. 

⑫사고열차가

연결기와 접촉

(탈선사고)

⑪분리화차가 

화물열차 후부추돌①화물열차 분리 ․ 정차

부기 사 기 사 서창역 선임 기장사고열차 기 사

종합 제실 제사 철도교통 제센터 제사

③

④

⑤

⑥

⑦

⑧

②

의역 부역장
⑨

⑩

하2호주 폐색신호기 하1호주 폐색신호기 서창역 장내신호기

[그림 6] 운 ․ 제취  흐름도

  취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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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화물열차가 약 81km/h의 속도로 타력 운행하던  제동  압력이 낮아지면서 

자동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22:22경 서기 126.223km 지 에 정차하 다. 

② : 화물열차 기 사가 서창역 선임 기장에게 열차분리  제동  공기호스 

열가능성 통보하고 제처에 보할 것을 의뢰하 다. 

③ : 화물열차 기 사가 부기 사에게 열차 후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부기 사는 

비공기호스, 스패   손 등을 휴 하고 열차 후부로 이동하 다.

(부기 사 진술 : 수용바퀴구름막이를 휴 하지 않은 것은 다른 물품을 휴 할 

여유가 없었고, 단순히 호스 열로 단하 다.)

④ : 서창역 선임 기장이 철도교통 제센터 제사에게 열차분리 사실을 보고하 다. 

⑤ : 철도교통 제센터 제사가 종합 제실 제사에게 열차분리 사실을 보고하면서 

분리된 화차를 회수하기 한 구원열차로 사고열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⑥ : 화물열차 부기 사가 열차 후부를 확인한 결과, 최후부의 화차가 화물열차와 

약 5m 분리되어 있었고, 화차 앞쪽의 연결기가 탈락되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휴 폰으로 기 사에게 보고하 다.(부기 사 진술 : 기 차에서 

내릴 때 휴 용 무 기를 땅바닥에 떨어트렸다.) 

⑦ : 종합 제실 제사가 사고 장상황을 악하기 해 휴 폰으로 화물열차 

부기 사와 통화한 결과, 분리된 화차를 제외한 나머지 16량의 화차는 견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기 사에게 분리화차의 구름을 방지하고 장에 기할 

것을 지시하 다.(부기 사 진술 : 연결기 탈락에 해서 제사에게 연결기 

헤드 부분이 이탈되었다고 보고하 으며 탈락된 연결기에 의한 선로지장  

여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 다.)

     화물열차 부기 사는 제사와 통화 에 화차의 구름방지를 해 한 손으로 

자갈 두개를 차륜 양쪽에 받칠 수 있었으나, 수용제동기는 양 손을 다 사용

해서 핸들을 돌려야 체결할 수 있어 이를 이행할 수 없었다. 부기 사가 

제사와 통화 후에 화차의 수용제동기 핸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핸들을 

돌리던 , 화차가 구르기 시작하면서 차륜 양쪽에 받쳐 놓았던 돌이 바닥

으로 떨어졌고 부기 사는 화차를 쫒아가면서 핸들을 돌려 제동을 체결하려고 

하 으나, 화차의 속도증가로 인해 제동을 체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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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철도교통 제센터 제사가 의역 부역장에게 사고열차를 의역 장내신호기 

방에 기시킨 다음, 서창역 장내신호기 부근에서 분리된 화차를 회수하기 해 

사고열차를 구원열차로 운행하니 역무원을 승차시켜 운행하라고 지시하 다. 

⑨ : 철도교통 제센터 제사가 화물열차 기 사에게 분리되지 않은 16량의 

화차는 서창역까지 견인하고, 부기 사는 사고 장에 남아 분리된 화차의 

구름방지를 하도록 지시하 다. 

⑩ : 의역 부역장은 역무원을 사고열차에 령자로 승차시키면서 령법(2)에 

해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 다.( 의역 부역장 진술 : 철도교통 제센터 

제사로부터 령법 시행여부와 령법 시행 승인번호, 사고 장 상황 등에 

해서 명확한 통보를 받지 못하 으나, 구원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령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단하 다.)   

  

     사고열차 기 사에게는 기존 제3111호 열차번호로 운행을 하고 역무원을 

승차시켜 사고 장의 분리된 화차를 회수하여 서창역까지 운행하니 신호에 

따라 운 하라고 통보하 다.(사고열차 기 사 진술 : 의역 부역장에게 

구원운 인지 역무원이 령법에 의한 령자인지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 다.) 

⑪ : 화물열차 기 사가 분리되지 않은 화차 16량을 견인하여 서창역 제5번선에 

진입한 이후, 사고 장에 분리되어 있던 화차가 서창역으로 굴러가 22:33경 

화물열차 후부를 추돌하고 정차. 화물열차 부기 사는 화차의 구름을 기 사

에게 통보하고 서창역까지 달려가서 열차의 추돌상황을 확인하 다.(부기 사 

진술 : 열차 후부에 도착하여 장상황을 확인하고 기 사  제사와 

통화하고 수용제동기 취 에 집 하는 계로 연결기 탈락에 의한 선로지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 다.)

⑫ : 사고열차가 22:30경 의역을 출발하여 동역을 통과한 후 하2호주 폐색

신호기의 주의신호(3)를 확인하고 약 33km/h의 속도로 감속 운행하던  

선로 앙에 떨어져 있는 연결기를 약 9m 방에서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2) 전령법(傳令法) : 정거장 사이에서 고장으로 인해 정지하고 있는 열차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

원열차, 공사열차, 차량 등을 폐색구간에 운행시킬 때에 그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수행되

는 취급을 말한다. 전령법은 폐색법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취급이므로 그 구간에 다른 열차를 

동시에 운전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전령자(傳令者)를 정하여 운전하는 열차에 동승시킨다. 

(3) 주의신호(Y) : 자동폐색신호장치의 5단계 신호체계(진행, 감속, 주의, 경계, 정지) 중 하나로, 

운행속도를 65km/h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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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하 으나, 제동거리가 부족하여 사고열차의 하부 연료탱크가 연결기와 

하면서 22:38경 사고열차의 후부 차 앞쪽 차륜 2개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탈선하 다.(하2호주 폐색신호기는 분리된 화차가 서창역으로 진입됨에 따라 

경계신호에서 주의신호로 바 었음)

1.6 화물열차 조성

  화물열차의 조성내역은 [표 2]와 같으며, 연결기가 탈락된 화차는 열차의 최후부에 

연결되었다. 

조성 치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출발역 도착역 공 차 률(4) 차장률(5)

1 70107 컨테이 화차 삼익물류 두정 부산진 차 0.5 1.0

2 70200 컨테이 화차 삼익물류 두정 부산진 차 1.0 1.0

3 70036 컨테이 화차 삼익물류 두정 부산진 차 0.7 1.0

4 70886 컨테이 화차 삼익물류 두정 부산진 차 1.0 1.0

5 975049 컨테이 화차 삼익물류 삽교 부산진 차 1.2 1.4

6 70257 컨테이 화차 삼익물류 삽교 부산진 차 1.1 1.0

7 70613 컨테이 화차 삼익물류 삽교 부산진 차 1.2 1.0

8 975005 컨테이 화차 삼익물류 삽교 부산진 차 1.2 1.4

9 70822 컨테이 화차 삼익물류 삽교 부산진 차 1.2 1.0

10 70336 컨테이 화차 삼익물류 삽교 부산진 차 1.1 1.0

11 976865 컨테이 화차 삼익물류 삽교 부산진 차 1.2 1.4

12 976858 컨테이 화차 삼익물류 삽교 부산진 차 1.2 1.4

13 763264 컨테이 화차 삼익물류 삽교 부산진 차 1.3 1.1

14 71182 컨테이 화차 청용 삽교 부산진 공차 0.6 1.1

15 763190 컨테이 화차 삼익물류 삽교 부산진 차 1.3 1.1

16 71015 컨테이 화차 삼익물류 삽교 부산진 차 1.3 1.1

17 763135 컨테이 화차 삼익물류 삽교 부산진 차 1.3 1.1

[표 2] 화물열차 조성내역

(4) 차중률 : 열차 운전상의 차량 중량의 단위로 차중환산법에 의하여 환산하여 표시한다. 기관차는 

30톤, 동차 및 객차는 40톤, 화차는 43.5ton을 1로 기준한다. 

(5) 차장률 : 차량길이의 단위로서 14m를 1량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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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열차 운행정보기록

  화물열차가 동～서창역 사이를 운행하던  열차 최후부에 연결된 화차의 

연결기가 탈락되고 제동공기호스가 분리․탈락되면서 22:22:04경 약 81km/h의 

속도에서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약 32 간 약 353m를 더 운행한 뒤 22:22:36경 서기

126.223km 지 에서 정차되었다. 화물열차의 운행기록은 [그림 7]～[그림 8]과 같다. 

비상제동체결, 22:22:04, 81.060km/h, 125.870km

[그림 7] 화물열차 비상제동 체결

비상제동 체결 후 정차, 22:22:36, 0km/h, 126.223km

[그림 8] 화물열차 비상제동 체결 후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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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열차가 동～서창역 사이를 운행하던  기 사가 22:38:02경 약 33km/h의 

속도에서 선로 에 탈락된 연결기를 약9m 방에서 발견하여 비상제동을 체결

하 으나 연결기와 하면서 탈선되었고, 사고열차는 비상제동 체결 후 약 9 간 

약 39m를 더 운행한 뒤 서기125.150km 지 에서 정차되었다. 사고열차의 운행

기록은 [그림 9]～[그림 10]과 같다. 

비상제동체결, 22:38:02, 33.240km/h, 

[그림 9] 사고열차 비상제동 체결

비상제동 체결 후 정차, 22:38:11, 0km/h, 125.150km

[그림 10] 사고열차 비상제동 체결 후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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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차정보 

1.8.1 주요제원

  화차의 주요제원은 [표 3]과 같다.

구  분 제  원

제작일자 2002.6.26

제작회사 디자인리미트

소유주 삼익물류

차량길이 16,000mm

차량폭 2,800mm

차량높이 1,125mm

자 22.9ton

하 52.0ton

제동형식 P4a제동장치, 양압식

차형식 용 차

연결기형식 AAR E형 착연결기

[표 3] 화차 주요제원

1.8.2 연결장치

  화차의 연결장치는 [그림 11]과 같은 압축력 220톤의 고무완충기에 AAR E형 

연결기(6)를 조합한 형식으로서 차량의 곡선통과를 원활하게 하기 해 연결기의 

뒷부분에 요크를 취부하고, 테일핀으로 연결기와 요크를 연결하여 ․후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리테이 조립체로 테일핀의 탈락을 방지한다. 

(6) AARE형 연결기 : 1990년대에 도입된 미국철도협회(AAR) 규격의 연결기로 헤드(Head), 

샹크(Shank) 및 테일(Tail)의 3부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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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크

AAR E형 연결기테일핀

고무완충기

<평면도>

<측면도>

리테이너조립체

[그림 11] 연결장치 조립도

  리테이 조립체는 리테이 , 록크  분할핀으로 구성되고 조립방법은 [그림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리테이 를 테일핀 구멍에 넣은 후 록크의 부상방지 라켓을 

리테이  머리 로 구부려 고정시키고 분할핀을 끼운다. 

최종 조립상태록크 끼움

테일핀

리테이너 끼우고 브라켓 구부림

[그림 12] 리테이 조립체 조립순서

  열차운행  리테이 조립체가 탈락이 되면 테일핀  연결기가 순차 으로 

탈락이 된다. 분리된 화차의 리테이 조립체가 사고 장에서 발견되지 않아 탈락의 

원인에 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화차가 장기간(6개월) 기함에 따라 

록크의 체결부가 부식된 상태에서 차량의 진동으로 체결부가 손(折損)되었거나 

는 리테이 가 내부의 소재결함으로 인해 손됨으로써 리테이 조립체가 탈락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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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제동장치

  화차는 P4a제동장치(7)를 갖추고 있으며 제동 완해작용 시 공기흐름도는 [그림 

13]과 같다. 제동을 완해하기 해서는 공기압에 의한 경우 외에 차량 양 측면에서 

P4a분배밸  하부의 완해 버를 수동으로 당겨 제동을 완해시킬 수 있다. 분리화차의 

경우 P4a분배밸  하부의 완해 버가 탈락된 연결기에 의해 손되어 제동이 

풀렸다.

분리화차 완해레버 파손

[그림 13] P4a제동장치 완해작용 시 공기흐름도

  차량이 선로 에서 구르는 것을 방지하기 해 공기압으로 제동을 체결하는 것 

이외에 사람의 힘으로 제동을 체결하는 수용제동기가 있다. 수용제동기는 [그림 

14]와 같이 차량 양 측면에 설치된 핸들과 체인, 지렛  등으로 구성이 되며, 

제동을 체결하기 해서는 핸들의 버를 제동 치로 옮기고 제동제륜자가 차륜을 

러 제동력이 달될 때까지 핸들을 돌린다. 

  수용제동장치의 제동력은 신차의 경우 공기제동력에 비해 약40% 내외이나, 

사용년수가 오래된 차량은 기계 달장치의 마모나 부식 등으로 인해 효율이 이보다 

떨어진다. 따라서 선로에 구배가 있거나 차일 경우 동을 방지하기 해 수용

제동기 체결 외에 수용바퀴구름막이(8)를 필수 으로 사용하고 있다.

(7) P4a제동장치 : 화차 제동장치중 하나로 P4a분배밸브, 부하감지변, 변동하중밸브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적재화물의 중량에 대응하여 제동력을 변화시키는 가변제동방식으로 계단식 제동 및 

완해가 가능한 제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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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통

지렛대

피스톤

[그림 14] 수용제동기

1.8.4 유지보수상태

  화차의 유지보수는「철도차량유지보수지침 제3조의2(검수기 )(9)」규정에 의거

하여 실시되고 있었다. [표 4]는 최근의 검수종별 검수 황이다. 

(8) 수용바퀴구름막이 : 차륜지(車輪止)라고도 하며, 정차해 있는 차량이 경사진 선로상에서 자동

으로 유동(굴러내림)되지 않도록 바퀴 밑에 받쳐놓는 쐐기형 블록 또는 나무토막을 말한다

(9)「철도차량유지보수지침 제3조의2(검수기준)」(개정2010.12.1) : 한국철도공사에서 사규로 정

하여 관리하는 차량검수기준으로 디젤기관차 및 화차의 경우 검수종류 및 검수시행 기준은 

아래와 같다. 검수기준은 주행거리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회기한도일 도달 시는 주행거리가 

미달되어도 지정된 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 디젤기관차(개정:2010.12.1) ⇒ ①반복검수(RS):1일 1회, ②기본검수(ES):1,200km, ③경수선

1(LI-1):16,000km 또는 1개월, ④경수선3(LI-3):48,000km 또는 3개월, ⑤경수선

5(LI-5):96,000km 또는 6개월, ⑥중수선1(GI-1):192,000km 또는 1년, ⑦중수선

2(GI-2):384,000km 또는 2년, ⑧중수선3(GI-3):576,000km 또는 3년, ⑨중수선4(GI-4);768km 

또는 4년, ⑩중수선6(GI-6);1,152,000km 또는 6년, ⑪중수선9(GI-9):2,304,000km 또는 12년, 

⑫차륜교환(NWC), ⑬임시검수, ⑭특종검수(R)

   - 화차(개정:2010.12.1) ⇒ ①기본검수(ES):1,600km 또는 2주, ②경수선5(LI-5):40,000km 

또는 12개월, ③경수선6(LI-6):80,000km 또는 24개월, ④중수선2(GI-2):160,000km 또는 

48개월, ⑤중수선9(GI-9):12년, ⑥임시검수, ⑦특종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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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종별 검수일자 검수사업장 비고

출발검수
최근 2011.1.26 천안차량사업소

직 2011.1.26 부산진차량사업소

기본검수(ES)
최근 2010.7.9 순천차량사업소

직 2010.7.7 순천차량사업소

6개월검수(LI-5)
최근 2010.1.21 부산진차량사업소

직 2008.11.5 부산진차량사업소

1년검수(GI-1)
최근 - -

2010.7.12 부산차량정비단 

입창(74,594km주행)

직 2008.6.11 부산차량정비단

2년검수(GI-2)
최근 2009.4.29 차량정비단

직 2007.3.20 부산차량정비단

[표 4] 화차의 최근 검수종별 검수 황

  화차가 1년검수를 실시하기 해 2010년 7월 12일 부산차량정비단에  입창되었으나 

정비부품(목상 ) 품 로 인해 1년검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약 6개월 동안 기

(유치)하던 , 2011년 1월 14일 물류차량처의 업투입 지시로 2011년 1월 17일

부터 사고시 까지 업운행을 하 다. 

  화차가 업에 투입될 당시 1년검수는 주행거리 5,406km, 회기한도일 약 3개월 

12일을 남겨둔 상태로써 1년검수를 해 시간 인 여유가 다소 있었으나 「철도

차량유지보수지침 제93조(객화차의 검수시행 요령)」(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

간 유치차량에 한 기본검수(11)를 실시하지 않고 업운행에 투입하 다. 

(10)「철도차량유지보수지침 제93조(객화차의 검수시행 요령)」①항 제10호 : 사용이 일시 중지되

어 일정장소에 유치된 화차의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사용정지 기간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

식, 변형, 노화 등 차량의 강도 및 기능저하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주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용이 중지된 기간에 따라 재사용시에는 다음과 같은 검수를 시행한 후 

열차에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

   가.18개월미만:기본검수  나.18개월이상:경수선5 다.36개월이상:중수선1 라.72개월이상:중수선2

(11) 기본검수(Examination Service) : 차량의 주요부분에 대한 상태확인 및 기능검사와 소모품

을 보충하는 정기검수로서 검수기준의 주행거리는 1,600km이고 회기한도는 2주이다. 화차 

연결장치의 경우 연결완충장치, 연결기 연결상태 및 수하상태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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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원

도입년도 1995년

제작사 정공(주)

기 형식 16-645E3

최 속도 150km/h

견인마력 3,000Hp

운 정비 량 132.0ton

운 축당 량 22.0ton

차륜직경 1,016mm

차축베아링 롤러베어링

날직경 140×254mm

고정축거 3,708mm

차간 심거리 12,497mm

최소곡선반경 83.5m

길이 20,787mm

폭 3,127.5mm

높이 4,254mm

1.9 사고열차정보

1.9.1 주요제원

  사고열차의 주요제원은 [표 5]와 같다. 

[표 5] 사고열차 주요제원

1.9.2 유지보수상태

  사고열차의 유지보수는「철도차량유지보수지침 제3조의2(검수기 )」규정에 

의거하여 정상 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표 6]은 최근의 검수종별 검수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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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종별 검수일자 검수사업장 주행키로 총주행키로

기본검수(ES) 2011.1.26 가야차량사업소 1,031km 3,144,374km

경수선1(LI-1) 11.01.19 목포차량사업소 12,196km 3,143,343km

수선4(4Y) 10.12.17 부산차량정비단 635,170km 3,131,147km

수선9(12Y) 06.04.29 부산차량정비단 2,495,977km 2,495,977km

[표 6] 사고열차의 최근 검수종별 검수 황

1.10 선로 유지보수상태

  사고발생구간의 선로는 [그림 15]와 같이 자갈도상으로 PC침목이 설치되어 

있으며, 9/1,000 하구배의 직선 선로로 슬랙과 캔트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고발생지점

9/1,000 

[그림 15] 사고발생구간 선로

  사고발생구간의 선로 보수작업내용을 확인한 결과 2010년 12월 15일 서기

125.170km 지 의 하행선 좌측 일(11m)을 교환하 고, 2010년 11월 12일  궤도

검측차로 검측결과 불량개소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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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구간 선로의 도보순회 검은 선로 검지침에 의거 7일에 1회씩 실시하고 

있었으며 선로상태, 체결구상태, 볼트상태, PC침목상태  노상 배수상태 등을 

검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문제 이 없었다.

  사고발생 인 2011년 2월 8일 서기125.120km ～ 125.230km 구간의 궤간을 

검측한 결과 아래 [표 7]과 같이 측정값이 궤도정비기 의 허용기 (+10/-2mm) 

이내로 확인되었다. 

측 치 궤간(㎜) 비고 측 치 궤간(㎜) 비고

0 125.120 3 12 125.180 4

1 125.125 4 13 125.185 2

2 125.130 6 14 125.190 4

3 125.135 2 15 125.195 4

4 125.140 4 16 125.200 3

5 125.145 3 17 125.205 4

6 125.150 4 탈선지 18 125.210 5

7 125.155 3 사고지 19 125.215 5

8 125.160 5 20 125.220 5

9 125.165 5 21 125.225 5

10 125.170 5 22 125.230 4

11 125.175 4

[표 7] 탈선지  궤간 측정 결과

1.11 신호취 상태

  사고열차의 진로취   신호에 문제가 없었다. 사고당시의 자연동장치 표시

화면은 [그림 16]～[그림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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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3열차 서창역 #5번선 도착

(22:30:58)
연결기분리 화차(763135) 2120T점유

 전동~서창간 (22:21이후～22:30:58)

[그림 16] 화물열차 서창역 도착  연결기분리 화차 궤도 유

화차(763135) 1량 3053열차에 추돌

(1월 26일 22:33:15)

[그림 17] 화물열차 연결기분리 화차에 의한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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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열차(제B3111호 단행기관차 전동-서창간 2118T에

서 탈선

(서기 지점) ( 월 일 )

[그림 18] 사고열차 탈선

1.12 기상정보

  탈선사고 당일의 기상은 최 기온 -11.4℃, 최고기온 -2.6℃, 평균기온 -7.1℃이

며, 상 습도는 62.9%로서 체로 맑은 날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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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2.1 사고진행상황

  화물열차의 비상제동 정차부터 사고열차의 탈선 정차까지의 사고진행상황은 

[그림 19]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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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화물열차 비상제동체결 정차  화차 분리상황

  화물열차가 사고구간을 운행하던  최후부에 연결된 화차의 앞쪽 연결기가 먼  

탈락되었고, 이어서 제동공기호스가 분리․탈락되면서 화차가 화물열차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제동  공기압력이 낮아지면서 화물열차  화차는 

자동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정차되었다. 

  화차의 연결기 탈락은 연결기를 고정시키는 테일핀과 테일핀을 고정시키는 

리테이 조립체가 앞서 탈락되면서 발생되었다. 사고 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리테이 조립체는 화물열차가 천안역을 출발한 이후 사고구간까지 운행되는 도 에 

탈락된 것으로 단된다. 

 

2.1.2 분리화차 구름  화물열차 추돌상황

  화차가 제동공기호스 분리․탈락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정차되었으나, 비상

제동체결 직 에 연결기가 탈락되면서 P4a분배밸  하부의 완해 버를 손시킴

으로써 제동통의 압력공기는 기로 배기(排氣)되어 곧 비상제동이 풀렸고, 이로 

인해 화차가 9/1,000 하구배의 선로를 약 350m 굴러가서 서창역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열차의 후부를 추돌하고 정차되었다. 

2.1.3 사고열차 탈선상황

  분리된 화차를 회수하기 해서 하2호주 폐색신호기가 경계신호(제한속도 

25km/h), 하1호주 폐색신호기는 정지신호로 나타내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분리되었던 화차가 굴러서 서창역으로 진입함에 따라 하2호주 폐색신호기가 

주의신호(제한속도 65km/h), 하1호주 폐색신호기는 경계신호를 나타내고 사고열차는 

구원열차로서의 운행목 이 소멸되어 하2호주 폐색신호기의 주의신호에 따라 약 

33km/h의 속도로 감속 운행하던  선로 앙에 떨어져 있던 연결기를 약 9m 

방에서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취 하 으나 제동거리 부족으로 사고열차의 하부 

연료탱크가 연결기와 하면서 후부 차 앞쪽 차륜 2개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탈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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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분리화차가 구르지 않고 정차되어 있었더라면 사고열차가 하2호주 폐색

신호기의 경계신호에 따라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되었을 것이고, 연결기와 

은 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탈선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단한다. 

2.2 운 ․ 제취  정성

2.2.1 화차 구름방지조치

  화차의 비상제동이 풀리기 에 부기 사가 열차 후부에 도착한 즉시 화차 

측면에 설치된 수용제동기 핸들을 돌려서 강제로 제동을 체결하 거나 는 자갈 

신 수용바퀴구름막이를 사용하 더라면 화차의 구름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기 사가 열차 후부에 도착한 후 화차 하부의 P4a분배밸 가 손

되어 화차가 구를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 고, 화차가 구르기 시작할 

때 뒤늦게 수용제동기 핸들을 취 하려고 하 으나 화차의 속도증가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열차 후부로 이동할 때 단순히 제동공기호스 열로 

단(이 경우 비상제동 체결상태가 상당시간 동안 유지됨)하여 수용바퀴구름막이를 

휴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 으로 부기 사가 화차의 구름방지 조치에 소홀하 던 

것으로 단된다. 

2.2.2 탈락 연결기에 한 조치

  부기 사가 열차 후부에 도착하여 화차의 연결기가 탈락되어 없어진 것을 발견

하 을 때 이를 계처에 명확하게 통보하여 철도교통 제센터로 하여  후속열차 

 상행열차의 운행 단 는 주의운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러나 부기 사가 연결기의 몸체가 탈락되었는지 헤드부분이 탈락되었는지 

연결기의 상태를 정확히 악하지 않고 종합 제실 제사에게 연결기 헤드부분이 

이탈(이 경우 선로에 지장없음)되었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부기 사는 탈락된 

연결기에 의한 선로지장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 던 것으로 진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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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령법 시행에 한 정성

  분리된 화차를 회수하기 해 구원열차를 운행할 때 철도교통 제센터 제사가 

의역 부역장에게 령법 시행여부와 승인번호를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 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역 부역장은 령법 시행사유․내용  열차가 도착할 

지 (거리표) 등을 명확히 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무원에게 사고열차에 령자로 

승차할 것을 지시하 다. 

  사고열차 기 사는 의역 부역장  역무원( 령자)에게서 사고 장 상황과 

령법 시행여부에 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열차를 운행하 다. 

  결론 으로, 철도교통 제센터 제사, 의역 부역장  사고열차 기 사 등이 

분리된 화차를 회수하기 해 령법을 시행할 때 령법 시행에 한 이해부족과 

상호간 의사 달에 혼란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열차를 구원열차로 지정하여 운행

하 던 것으로 단한다.   

2.3 화차상태 정성  

  화차가 1년검수(GI-1)를 실시하기 해 2010년 7월 12일 부산차량정비단에  

입창되었으나 정비부품(목상 ) 품 로 인해 1년검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약 6개월 

동안 기함에 따라 테일핀을 고정시키는 리테이 조립체가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 

이 상태에서 기본검수를 실시하지 않고 업에 투입하여 결과 으로 리테이

조립체가 열차운행  탈락되었고, 이어서 테일핀  연결기가 순차 으로 탈락된 

것으로 단된다. 

2.4 궤도상태  신호취  정성

  사고구간의 궤도상태  사고열차의 진로취 과 신호에 문제 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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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원인

  제763135호 화차를 업에 투입하기 에 기본검수 락 등 차량 안 검을 

소홀히 하여 열차운행  연결기의 탈락을 래한 것이 이 사고의 직 인 원인이다. 

  이 사고의 부수 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제3053호 화물열차 승무원이 화차의 구름방지조치  탈락 연결기의 선로

지장여부 확인에 소홀하 다. 

 ② 제사, 의역 운 취 자, 제3111호 단행열차 기 사 등이 령법 시행에 

한 이해부족과 상호간 의사 달에 혼란이 있는 상태에서 제3111호 단행열차를 

구원열차로 지정하여 운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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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 권고

  항공․철도사고조사 원회는 2011년 1월 26일 경부선 동～서창역 사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제3111호 단행열차 탈선사고에 한 조사결과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 권고를 발행한다. 

4.1 장기유치차량 는 정기검수 기차량에 해서 정기검수 시행시기 조정 등을 

포함하는 차량 안 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4.2 열차운행  분리사고와 같은 사고 발생 시,

 가. 계규정에 의거하여 응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교통

제센터 제사  열차승무원에게 실무교육을 강화할 것.

 나. 승무원이 연결기 상태를 확인하여 선로지장여부를 단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할 것.

4.3 구원열차를 운행하기 해서 령법을 시행할 때 제사, 역장, 승무원 등의 

운 취 자간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령법 시행 차  방법을 보완하여 

운 취 규정에 반 할 것.  


